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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1일

교보증권 주식회사

교보증권 제50005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금 4,000,000,000 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4년 02월 21일

2. 모집가액  : 금 4,000,000,000원

3. 청약기간  : 2024년 02월 26일

4. 납입기일 : 2024년 02월 26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

.fss.or.kr

서면문서 : 교보증권 본· 지점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

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보증권 주식회사



【 본    문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본 내용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거래에 대한 이해 증

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

제절차를 거쳐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거래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

성한 자료입니다.

※ ELS, DLS, ELB, 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

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

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

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운용결

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

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

5. 발행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

이 있으므로 발행사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교보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3년 06월 15일, 한국신용평가 / 발행사 신

용등급 AA-, 2023년 06월 22일, 한국기업평가) 등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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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사의 고

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사채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사에게 중도상환 요청

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

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동 파생결합사채의 기초자산의 안전성과 원금상환여부는 아무

런 관련이 없으며, 원금상환여부는 발행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9.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 교보증

권 소비자보호부 고객지원파트(1544-0900) 또는 교보증권 홈페이지(www.i

provest.com), 금융감독원(1332)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탁 계

약의 경우 해당 판매처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0. 방문판매등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방문판매인력을 포함합니다)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

우에는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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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교보증권 제50005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낮은위험)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주가연계파생결

합사채
50005 4,000,000,000 한국전력 보통주 1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25.02.26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02.26 2024.02.26 2024.02.21 2024.02.26 2024.02.26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 - -

공동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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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교보증권 제50005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낮은위험) ]

※ 본 증권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 본 내용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거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 거래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아래 각 거래소

- 한국전력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각 거래소

- 한국전력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3) 예정거래일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거래소영업일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개장하여 거래소가 모두 

공식적으로 해당일의 종가를 발표한 날

5)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시중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

업(외환거래 포함)을 하는 날

6) 기초자산 산출기관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하는 아래 각 기관

- 한국전력: 한국거래소

7) 계산대리인 발행사인 교보증권 주식회사

8)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

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ㄱ) 거래 장애(Trading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

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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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9) 시장교란사유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

·  하한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

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ㄴ) 거래소 장애(Exchange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

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ㄷ) 조기 폐장(Early Closure):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정규거래시간의 실제

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

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

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ㄹ)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사가 본 증권의 조건을 변

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

는 존재하는 경우

10)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

하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

11) 예정폐장시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

12) 평가일 최초기준가격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

13) 상환일
자동조기상환, 중도상환, 조기종결 또는 만기상환시에 발행사가 

상환금액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날

14) 상환금액
자동조기상환금액, 중도상환금액, 조기종결금액 또는 만기상환금

액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   목 내   용

종목명
교보증권 제50005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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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내   용

(낮은위험, 5등급)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

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

환시 원금 이상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

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사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한국전력 보통주

모 집 총 액 4,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발행 수량 400,000 증권

최소청약금액 10,000원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2월 26일

청약종료일
2024년 02월 26일, 16:00 까지(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납 입 일 2024년 02월 26일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2월 26일

발 행 일 2024년 02월 26일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만 기 일 2025년 02월 26일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1만원] 미만일 경우, 발행사는 본 증권

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

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

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

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본 증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6 -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권

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 예정이며 발행 증권의 총수는 청약 종료일에 

확정됩니다.

(청약가능자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적립금에 한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2)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2024년 02월 19일 현재 9,997.52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본 신고서 제출일 전전일 기준으로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

상의 평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

은 가산 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

니다.

항목 내용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 한국전력 보통주 : 29.41%

[변동성 기준: Volatility Surface에 대하여 VIX방법론을 이용(Jiang and Tian(2005))하여 Volatility Term

 Structure를 산출한 뒤 해당만기에 상응하는 변동성을 적용, 상관계수 기준: 180영업일 역사적 상관계

수]

※ 발행 이후 발행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

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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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항    목  내    용

증권 발행의 공고
청약 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

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청약 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

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청약안내의 공고
청약 시작일 이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

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청약결과 배정의 공고
청약 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

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2) 청약의 방법

항목 내용

청약의 방식 및 절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적립금에 한해, 소정

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약

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청약서에

는 대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청약기간 2024년 02월 26일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단위
최소 청약금액 1만원으로 하되 1만원 이상은 1만원을 청약단위

로 합니다.

청약한도 4,000,000,000원

- 청약시 청약금액의 100%를 청약증거금으로 징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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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청약증거금 단,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증권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

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초과청약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합니다.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2월 26일

납입일 2024년 02월 26일

청약시 유의사항

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

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

니다.

3)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발행을 위한 신규청약만 허용되며, 발

행 이후 운용기간 중 추가청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청약기간 중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 하셔야 합니다.

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6) 발행한도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행가액 x 발행수량]입니다.

7) 청약금액은 [발행가액 x 청약수량]입니다.

8) 청약금액의 합계가 [1만원] 미만일 경우, 발행사는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청약결과 배정 방법

가.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하기로 합니다.

나.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

정합니다.(1좌 미만 절사) 단, 위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

약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각 1좌씩 배정하되, 청약금액이 동일한 청약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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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 개설일이 앞서는 순서, 위탁계좌 개설일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번호가 앞서는 순서대로 잔여수량을 1좌씩 배정합니다. 그러

한 배정에 따른 후에도 남게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

으로 처리합니다.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가.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

여는 예탁금 이용료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됨에 의하여 청약증

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해당 청약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

로 반환합니다. 단, 그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의 발행 및 교부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본 증권의 실물발행, 분할 

및 병합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나.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

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발행사인 교보증권 주식회사가 계산대리

인(Calculation Agent)으로서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발표하는 기초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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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증권의 발행사는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

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주)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

(우리은행은 발행사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

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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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 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구 분 내 용
투자수익률

(세전)

만기

상환

①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200% 이상인 경우

3.951% x 366/365

(연 3.951%)

②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200% 미만인 경우

3.95% x 366/365

(연 3.95%)

* [366] : 발행일(불포함)로부터 만기일(포함)까지의 달력일수

※ 당 회차는 상기 기재된 산식에 따라 경과일수로 계산 지급합니다.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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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제50005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3)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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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제50005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수익률 모의실험)

상환구분 수익률 발생횟수 발생빈도

만기상환1
연 3.951%(3.961824657

%)
0 0.000%

만기상환2 연 3.95%(3.960821917%) 4,980 100.000%

Total 4,980 100.000%

주1) 위의 표와 그래프는 분석시작일인 2003년 01월 02일부터  2023년 02월 17일까지의 해당 상품의 일

별 수익률 변화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주2) 분석시작일부터 2023년 02월 17일까지는 매 거래소 영업일에 동일한 상품이 신규 발행되어 투자자

가 이를 반복해서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각각의 상환수익률(절대수익률 기준)을 표본으

로 추출하였습니다.

주3) 위 표는 과거 각 기초자산의 종가를 이용한 손익구조 예시에 불가하며,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상환수익률의 예측치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최소이익액 및 최대이익액

구   분 내    용 수익률(세전)

최소이익액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200% 미만인 

경우, 발행사는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액면금액의 [100%+(3
3.95% x 366/365

(연 3.95%)

- 14 -



구   분 내    용 수익률(세전)

.95% x 366/365)]를 지급합니다. (관련 세금 공제 전)

최대이익액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200% 이상인 

경우, 발행사는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액면금액의 [100%+(3

.951% x 366/365)]를 지급합니다. (관련 세금 공제 전)

3.951% x 366/365

(연 3.951%)

* [366] : 발행일(불포함)로부터 만기일(포함)까지의 달력일수

2.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

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기초자산 종가 (현지거래소 기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2024년 02월 26일

나. 만기상환

○ 발행사는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

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 발생조건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의 200% 이상 인 경우

액면금액×

[100%+(3.951%x366/36

5)]

②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의 200% 미만인 경우

액면금액x

[100%+(3.95%x366/365

)]

* [366] : 발행일(불포함)로부터 만기일(포함)까지의 달력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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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평가가격 만기평가일의 기초자산 종가 (현지거래소 기준)

만기평가일 2025년 02월 24일

○ 만기상환일 : 만기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다. 기타 중요사항

ｏ 평가일이 예정거래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예정거래일을 평가일로 

합니다. 기초자산이 복수인 경우,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

래일이 아니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ｏ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ｏ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해당 평가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ｏ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로 하고 (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영업

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ｏ 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익 영업일이 상환일이 됩니다. 또한, 평가일과 상환일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원상환업무 절차가 진행되는 1영업일이 없는 경우 상

환일은 익 영업일로 조정됩니다.

ｏ 1증권당 상환금액 계산시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ｏ 발행사는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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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

결 할 수 있습니다.

(2) 통지방법 및 절차

가. 발행사는 만기평가가격의 결정 후 지체 없이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개별 통지 합

니다.

(3) 결제방법 및 절차

본 증권은 현금결제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만기시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

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합

니다.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가.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

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

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사는 본 증권의 환

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중도상환 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단, 발행사는 주식시장이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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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물

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응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 결

정방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중도상환절차

중도상환

신청방법

발행사 지점에서 오후 4시 이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

중도상환

신청일

발행일 익예정거래일부터 [만기평가일] 이전 [5]예정영업일까지

 매 거래소영업일

중도상환요청의

철회

중도상환 신청일 당일 오후 4시까지 취소 가능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중도상환 신청일 익거래소영업일(단, 기초자산이 2이상의 거래소에

서거래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은 중도상환 신청일 직후의 

해당 거래소 모두의 거래소영업일로 한다.)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 신청일(불포함) 이후 [2]영업일에 해당하는 날

중도상환

신청 단위

1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하며 1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상환가격 (1) 중도상환금액은 {중도상환신청금액 + (중도상환신청금액 ×

2.95%×경과일수)/365}식으로 계산하며, 단 경과일수는 발행일(불

포함)부터 중도상환지급일(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단,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에 의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신청금액 + (중도상환신

청금액 ×3.95% ×경과일수)/365}식으로 계산하며, 단 경과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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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불포함)부터 중도상환지급일(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

우

③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

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④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⑤ 수탁자의 사임

⑥ 퇴직연금제도의 제도전환 및 급여이전

⑦ 수수료의 징수

⑧ 연금지급 및 연금상품 가입을 위한 운용자산 변경

⑨ 기타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투자자 유의사항

- 중도상환금액은 본 거래의 위험회피(Hedge) 등을 위하여 체결한 

거래의 청산비용 및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

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되는 공정가액(기준가)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 신청 시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사는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타 -

(5)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가. 본 증권의 발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을 안정적

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매매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청약

금액의 합계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행

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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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

가.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나.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리수준, 기초자산의 

가격수준,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기초자산의 변동성, 발행사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

다. 본 증권의 발행시 발행사가 산정한 본 증권의 공정가액에 대한 사항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액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공정가액 외 시장

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Ⅲ. 투자위험요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

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따라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증권의 소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

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일반적인 장외에서의 거래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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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 발행사는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는 청구에 따라 본 증

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의 기간 중 발행사에

 의하여 (1)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되거나 (2) 그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

하여야 합니다.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

가. 조기종결 사유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사는 해

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발행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사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

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발행사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 발행사에게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 발행사가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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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

에 따라] 본 증권의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

습니다. 그러한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발행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사가 더 이상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

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가 발생하여 기초자산의 매

매불가능으로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발행사의 영업양도, 합병, 부도, 파산 등의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 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가 [8]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 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

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중요하게 변경하는 경우 

○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감독기관

의 지도ㆍ명령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발행 또는 위험회피거래가 위법하게 되거나 

더 이상 본 증권 또는 위험회피거래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발행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

는 경우

○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감독기관

의 지도ㆍ명령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대하게 비용(추가적인 

조세의 부담이나 공제세액의 감소, 기타 부정적인 조세 효과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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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아니한다)이 증가하는 경우

○ 본 증권의 발행을 위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

험회피거래의 유지, 추가설정, 해지 또는 청산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본 증권

의 발행일과 비교하여 위험회피거래의 유지, 추가설정, 해지 또는 청산과 관련한 비

용(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

니한다)이 증가한 경우

○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위험회피거

래상대방이 행하는 거래와 관련한 통화의 환전이나 환전된 자금의 이체가 제한되거

나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포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조기종결 방법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사가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지

급)하는 경우 발행사는 조기종결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

게 조기종결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조기종결기준일"은 위 가. 1)의 경우 각 호의 사유 발생일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가. 2)의 경우에는 통지일 이후의 특정 거

래소영업일로서 발행사가 조기종결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사가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는

 경우 발행사는 조기종결기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

종결금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또는 관련 거래소 및 장외시장)의 시

장가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조기종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

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자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

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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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종결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

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

었던 지급일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사는 본 증권

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지

체없이 홈페이지(http://www.iprovest.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전자등록을 신청

합니다.

○ 단,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위 '(1)가.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

사는 위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증권을 만기 전 

조기상환하여야 하거나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내용 변경사유

1) 지수 산정의 오류 등:

거래소 또는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ㆍ지급된 경우 발행사는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

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단, 그 기초

자산 가격의 정정이 지급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정정된 경우에 한하며 발행사는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정산의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시장교란사유[(Market Disruption)]:

어느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교란일이 아닌 최초의 익 예정거래일로 해당 평

가일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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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그 다음 [8]예정거래일이 모두 교란일인 경우 [8]번째 예정거래일이 교란일

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행사가 [8]번째 예정거래일의 기

초자산 가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발행

사는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사용된 기초자산 산출 공식과 방법에 따라 [8

]번째 예정거래일의 각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의 매매가격 또는 호가를 사용하여 기

초자산 가격을 산출합니다.

○ 복수의 기초자산이 각각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이 거래되는 거래소 기준)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 시장교란사유의 발생에 따라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

포함) 후 [2]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

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3) 기초자산 거래 장애 등[(Hedging Disruption)]:

본 증권의 발행사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

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3자(비

거주자를 포함)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

며, 해당 거래소· 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

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

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사가 본 증

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사는 만기

일, 지급일 및 만기상환금액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발행사는 위험회피거래의 유지, 추가설정, 해지 또는 청산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

하거나 본 증권의 발행일과 비교하여 발행사 또는 위험회피거래상대방이 행하는 위

험회피거래의 유지, 추가설정, 해지 또는 청산과 관련된 비용(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

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이 증가한 경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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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대리인은 상환금액와 상환금액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발행사의 위험회피거래와 관련한 통화의 환전이나 환전된 자금의 이체가 제한되

거나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발행사의 위험회피거래상대방이 행하는 거래와 관련

한 통화의 환전이나 환전된 자금의 이체가 제한되거나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포함

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사가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위험회피거래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시기 적절하게 정확한 평가가격을 결정하거나 제공받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위험회피거래에서의 권리

의무조정사항, 그 외 발행사의 기타 운용자산의 해지 또는 청산금액 등을 고려하여 

상환금액과 상환금액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발행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단,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

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2) 지수 변경(index modific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구성 기타 다른 사소

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초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에 명시되어있

는 변경을 제외), 발행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i) 본 증권의 발행조

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또는 ii)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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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 전 마지막으로 유효한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 및 방법에 따라 지수 변경 전 기초

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다만, 그러한 주식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를 만기평가가격 또는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수 폐지(Index Cancell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사는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만기상환금액, 만기일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수 폐지 직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한 가격

을 계산한 공식 및 방법을 사용하여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

다.

단,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에는 아

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 산출방식과 동일하다고 발행사가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이 본 증권에 사용된 기

초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

사하여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수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행사가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사는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에 근거하

여 이를 조정합니다.

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본 증권의 발

행사는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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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합니다.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

배정 기준일 전전일 주식수이며, 권리부종가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말합니다.

변경사유 조정후 기준가격

유상증자

(구주주에게 청약권리가

배정된 경우에 한함)

조정 전 기준가격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권리부종가)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조정전 기준가격/(1+증자전 주식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감자, 액면분할

및 병합시

조정전 기준가격에 해당비율을 감안하여 기준가격을 조정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

환(이전)

계산대리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한국거래소의 변경방식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

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기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Stock Option행사 등

(구주주에게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권리가 배정되지 않는 경

우)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기준가격

을 조정하지 아니함

○ 다만, 다음에서 예시한 사항 등과 같이 위에서 정한 기준가격 조정방식이 적용되

기 어려운 경우 발행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

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 신배정주식수” 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발행사는 소액투

자 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 단,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발행사가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비율이 상이한 경우 해당 내역을 반영할 수 있음

② 유상증자 등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

행되지 않아 기초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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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

주 증자 등)

④ 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

니하는 경우가 기초자산의 투자자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우

⑤ 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

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⑥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

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

으로 판단한 결과 조정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2) 거래소의 기초자산 종가 산출·  발표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는 경우

발행사는 ① 새로 발표된 기초자산 종가가 종전의 기준종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종가를 기준종가로 정하거나, 혹은 ②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

록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전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

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사는 지체없이 발행사의 홈페이지(http:/ /

www.iprovest.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3) 발행사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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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행사가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행사는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

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말하고, 개정되

는 경우 개정되는 법정이율을 따릅니다)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투자자

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영업일 조정 및 공휴일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

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나. 발행사가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사을 상대로 소를 제

기하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

행사가 관련 법령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권리 행

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

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4) 준거법과 재판관할

가.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증권의 발행

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

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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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

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사채는「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한

수익구조에

의한 위험

-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

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

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

에 직접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

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자동조기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은 만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

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

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사는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평가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

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

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을 할 수 있습니

다(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종결 등의 권리내용

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

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

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종

결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위험 :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가

격이 하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 하락속도 증

가위험 :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 가까울수록 기초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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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변화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공정가액(

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가장 높고, 자동조기상환/만

기상환 조건에서 멀어질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

의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 :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

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

니다.

- 시간경과에 따른 위험 : 일반적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공정가

액(기준가)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기초자산가격 수준이 자

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간 경과에 따라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 이자율수준에 따른 위험 : 이자율이 낮을수록 채권의 가치는 

소폭 상승하지만 옵션의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파생결합사채의 상품구조상 채권과 옵션의 비중에 따라 공정가

액(기준가)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간 상관계수에 따른 위험 : 기초자산간 상관계수가 

하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상충구조에

따른 위험

- 발행사는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

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

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헷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헷지거래로 인하

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사의 헷지

거래에 의해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에는 기초

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평가일에

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사는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

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 발행사는 이러한 헷지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제정한 헷지거래 운용지침 및 기타 본 증권에

 적용될 수 있는 거래소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선의 주의를 기울

이고 있습니다.

발행사의

정상적인

- 발행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

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

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

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

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

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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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니다. 발행사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

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사 및 발행사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가손실위험

-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는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

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

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원

금 이상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

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사의 지급 불이행 등)

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발행사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 본 증권의 발행사가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

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사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사

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

습니다.

- 본 증권은 발행사의 신용(교보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3년 06월 15일, 한국신용평가 /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3년 06월 22일, 한국기업평가)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

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사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사가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

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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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본 증권과 관련하여 교보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

담보,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 발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사가 2023.11.14일자

로 제출한 「제79기 분기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위험

- 본 증권의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사는 해

당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

기간에 대하여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말하고, 개

정되는 경우 개정되는 법정이율을 따릅니다)의 연체이자율을 적

용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 본 증권신고서

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종결 위험

- 상기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이전에 조기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

의 조기종결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

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

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일

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각 사유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의 내

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

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요청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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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점에서의 공정가액(기준가)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및 평

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금손

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가격

산정 관련

이해상충 위험

(계산대리인이

발행사인 경우)

-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도상환가

격의 평가는 발행사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사의 지급

액을 발행사가 계산하게 되는 이해상충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나, 발행사는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

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

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

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

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

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

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

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환금성 위험

- 본 증권은 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

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

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사가 소득

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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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세제 및 법률상

위험

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증권과 관련하여 만기수익상환의 경우 일시에 큰 배

당소득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

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

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

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

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

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

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

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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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자산의 명칭

한국전력 보통주

2. 기초자산의 발행사

 한국전력 주식회사

3. 기초자산의 개요

(1) 한국전력 보통주

지배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 투자 또는 출연, 보유부동산 활용사

업 및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당사가 도입한 K-IFRS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원자력발전사업[한국수력원자력(주)], 화력발전사업[한국남동

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그리고 기타사업으로 발전소설계[한국전력기술(주)], 전력설비정비[한전KPS(주)], 

원자력연료가공[한전원자력연료(주)], 전력ICT서비스[한전KDN(주)], 해외전력사업

 및 관련 투자사업 등이 있습니다.

 

4. 지수산출기관 및 구성종목 거래소

(1) 한국전력 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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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4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http://www.krx.co.kr

5.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 한국전력 보통주 : 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또는 

당사 HTS인 PROVEST K [0200]화면, MTS, 홈페이지(http://www.iprovest.com) 

및 각종 신문 등에서 한국전력 보통주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의 정보

- 한국전력 보통주 :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인 한국전력 주식회사 홈페이지(http:/

/www.kepco.co.kr)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

니다.

6. 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가. 대상기간 : 2004년 01월 02일 ~ 2024년 02월 16일

 나. 기간 중 최고치 (종가기준)

기초자산 종가 날짜

한국전력 보통주 63,000.00 2016년 05월 30일

다. 기간 중 최저치 (종가기준)

기초자산 종가 날짜

한국전력 보통주 16,190.00 2023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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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주1)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추이와 파생결합사채의 수익구조는 상품의 구조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7. 주요 공시 사항(최근 6개월간)

 (1) 한국전력 주식회사

번호 공시대상회사 보고서명 제출인 접수일자

1 한국전력 주주총회소집공고
한국전력공

사
2024.02.06

2 한국전력 주주총회소집결의
한국전력공

사
2024.02.06

3 한국전력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

고서
서철수 2023.12.13

4 한국전력 임시주주총회결과
한국전력공

사
2023.12.11

5 한국전력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

관한신고

한국전력공

사
2023.12.04

6 한국전력 주주총회소집공고
한국전력공

사
2023.11.22

한국전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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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시대상회사 보고서명 제출인 접수일자

7 한국전력 주주총회소집결의 사 2023.11.17

8 한국전력 분기보고서 (2023.09)
한국전력공

사
2023.11.14

9 한국전력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

정공시)

한국전력공

사
2023.11.13

10 한국전력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한국전력공

사
2023.11.09

11 한국전력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한국전력공

사
2023.11.09

12 한국전력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

관한신고

한국전력공

사
2023.11.08

13 한국전력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변경(안내공

시)

한국전력공

사
2023.09.19

14 한국전력 임시주주총회결과
한국전력공

사
2023.09.18

15 한국전력 주주총회소집공고
한국전력공

사
2023.09.01

16 한국전력 주주총회소집결의
한국전력공

사
2023.09.01

17 한국전력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

관한신고

한국전력공

사
2023.08.30

18 한국전력  반기보고서 (2023.06)
한국전력공

사
2023.08.14

19 한국전력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

고서
김태옥 2023.08.14

20 한국전력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

공시)

한국전력공

사
2023.08.11

21 한국전력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한국전력공

사
2023.08.08

22 한국전력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한국전력공

사
2023.08.08

기초자산의 공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http://dart

.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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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사인 교보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

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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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교보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아니합니

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사의 의사에 따라 정

하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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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단위 : 원)

구분 금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4,000,000,000

발행제비용 (2) 200,000

순 수 입 금 [ (1)-(2) ] 3,999,800,000

※ 발행금액을 [40]억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의 수치입니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

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금액 만을 발행하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교보증권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

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

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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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상품관련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3년 12월 31일 현재, (억원))

구분

ELS ELW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원금

지급형

2020년
건 140 31 171 2 0 2 0 0 0 0 0 0 161 43 204 0 16 16

금액 9138 167 9305 152 0 152 0 0 0 0 0 0 12900 11638 24538 0 4787 4787

2021년
건 89 7 96 1 2 3 0 0 0 0 0 0 51 31 82 0 21 21

금액 4639 28 4667 20 6 26 0 0 0 0 0 0 3674 9847 13521 0 6197 6197

2022년
건 230 26 256 53 10 63 0 0 0 0 0 0 56 4 60 3 4 7

금액 13558 293 13851 1314 118 1432 0 0 0 0 0 0 4328 890 5218 70 890 960

2023년
건 190 15 205 177 13 190 0 0 0 0 0 0 38 2 40 38 2 40

금액 16701 72 16773 16229 67 16296 0 0 0 0 0 0 1306 1500 2806 1291 1500 2791

합계
건 649 79 728 233 25 258 0 0 0 0 0 0 306 80 386 41 43 84

금액 44036 560 44596 17715 191 17906 0 0 0 0 0 0 22208 23875 46083 1361 13374 14735

원금

비보장

형

2020년
건 24 17 41 1 0 1 0 0 0 0 0 0 0 32 32 0 0 0

금액 420 56 476 54 0 54 0 0 0 0 0 0 0 6127 6127 0 0 0

2021년
건 211 74 285 73 41 114 0 15 15 0 0 0 0 21 21 0 3 3

금액 9110 1604 10714 2962 726 3688 0 575 575 0 0 0 0 4160 4160 0 420 420

2022년
건 357 188 545 77 60 137 0 1 1 0 0 0 0 0 0 0 0 0

금액 12785 1362 14147 2193 680 2873 0 20 20 0 0 0 0 0 0 0 0 0

2023년
건 596 324 920 327 190 517 0 4 4 0 3 3 0 0 0 0 0 0

금액 19374 1863 21237 9911 1259 11170 0 250 250 0 150 150 0 0 0 0 0 0

합계
건 1188 603 1791 478 291 769 0 20 20 0 3 3 0 53 53 0 3 3

금액 41689 4885 46574 15120 2665 17785 0 845 845 0 150 150 0 10287 10287 0 420 420

합계

2020년
건 164 48 212 3 0 3 0 0 0 0 0 0 161 75 236 0 16 16

금액 9558 223 9781 206 0 206 0 0 0 0 0 0 12900 17765 30665 0 4787 4787

2021년
건 300 81 381 74 43 117 0 15 15 0 0 0 51 52 103 0 24 24

금액 13749 1632 15381 2982 732 3714 0 575 575 0 0 0 3674 14007 17681 0 6617 6617

2022년
건 587 214 801 130 70 200 0 1 1 0 0 0 56 4 60 3 4 7

금액 26343 1655 27998 3507 798 4305 0 20 20 0 0 0 4328 890 5218 70 890 960

2023년
건 786 339 1125 504 203 707 0 4 4 0 3 3 38 2 40 38 2 40

금액 36075 1935 38010 26140 1326 27466 0 250 250 0 150 150 1306 1500 2806 1291 1500 2791

합계
건 1837 682 2519 711 316 1027 0 20 20 0 3 3 306 133 439 41 46 87

금액 85725 5445 91170 32835 2856 35691 0 845 845 0 150 150 22208 34162 56370 1361 13794 15155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나. 신용환산액 (2023. 11. 30 기준)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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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신용환산액

기타 697,986

Credit Agricole 188,888

DBS Bank 132,656

JPMorgan Chase Bank 172,311

 합계 1,191,841

주1) 신용환산액= 대체비용+(명목금액× 신용환산율)

신용환산액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시가평가액은 당사에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

며, 신용환산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 5>에 의함.

주2) 'ELS+ELW+DLS' 신용환산액이 자기자본대비 5%이상인 상대방만 표시하고 나머지 

신용환산액은 기타로 합산하여 기재

※ 신용환산율

잔존기간
거래 종류

금리관련계약 통화계약 주식 기타

1년이하 0.0% 1.0% 6.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12.0%

5년초과 1.5% 7.5% 10.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 8%) = 108억원

2. 세금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

주되어 발행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

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과 관련하여 만기수익상환의 경우 일시에 큰 배당소득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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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

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

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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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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